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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구미시공설숭조당은 구미시추모공원과 함께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성과 예를 다해 고인을 모시고

유족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나. 선진 장사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장사관련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나. 추진근거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다. 위탁사무 : 구미시공설숭조당 1·2관 운영 전반

1) 봉안당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봉안당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관리

3) 각종 시설 안전관리 및 성묘 안전 대책 수립․시행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라.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2025. 1. 1.~ 2027. 12. 31.



마. 소요예산 : 398,600천원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1) 성과평가 결과 : 탁월(93점)

- 전문성을 갖춘 장례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치·장사관련 상담, 안치과정

수행, 민원 응대 및 시설 운영 등에 높은 적합성을 보임

-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에 맞추어 긴급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근 마을에 매년 기부를 하고 있음

2)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의결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 7.)

- 평가내용 : 수탁자 적격성, 사업운영 전문성및책임능력등종합심사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아. 기존 수행기관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 '22. 1. 1.~'24. 12. 31. (3년)

※ 최초 위탁일자 : '00. 12. 22. (현재 8차에 걸쳐 재위탁 중)

2) 수탁기관 : (재)선산공원묘원(대표 정성균)

3) 운영인력 : 5명(팀장1, 사무원3, 위생원1)

4) 운영예산 : 381,300천원('24년도 기준)

※ 8차 위탁기간('22. 1. 1.~'24. 12. 31.) 총 사업비 : 1,118,300천원



3. 부서의견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

설봉안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있고,

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시

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

라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민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 추진이 적정함

다. 「구미시공설숭조당 이용부지 영구무상사용 협약(2018. 11. 30.)」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는 협약대상 토지를 영구 무상 사용함에

따라 운영상 하자가 없는 경우 “법인”과 협의하여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로 재계약 적정

라. 구미시공설숭조당은 안치함 관리, 봉안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장사 관련 안내·상담 등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법인사

설묘지 운영과 공설봉안시설 위탁 운영 경험을 통해 장사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재)선산공원묘원과 재계약함이 적합하

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

(2)「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90105217051#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90105217051#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90105217051#


(3)「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4)「구미시공설숭조당 이용부지 영구무상사용 협약」(2018.11.30.)

※ “시”는 제2조(협약대상)의 협약대상 토지를 영구무상사용함에 따라,

운영상 하자가 없는 경우 “법인”과 협의하여 운영권을 줄 수 있다.

나. 성과평과 결과 및 성과보고서

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 위탁기관 : (재)선산공원묘원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사 업 비 : 1,118,300천원

○ 평 가 자 : 3명(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 평가항목

부 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평가항목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성
시설
안전관리

배점(100) 10 10 10 10 15 15 15 15

평점(93점) 10 8 8 10 15 15 15 12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3점 (100점 만점)

○ 총 평

∙ 전문성을 갖춘 장례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치·장사관련 상담, 안치과정

수행, 민원 응대 및 시설 운영 등에 높은 적합성을 보이며,

∙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에 맞추어 긴급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근 마을에 매년 기부를 하고 있음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1.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2. 사 업 비 : 1,118,300천원

3. 사업내용 :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안치·장사관련 상담 및 수행, 민원

응대 및 시설 운영 등

4. 추진실적

○ 안치 실적
   ('24. 9. 30.기준, 단위:기)

구 분 안치규모 현 안치실적 잔여안치함 비 고

1관
10,170

(유 8,634, 무 1,536)
8,095

(유 6,816, 무 1,279)
2,075

2관

30,000기(8,594기 설치)
(개인6,666,부부1,624)
(유공자단 개인 192
유공자단 부부 112)

6,806
(개인5,598,부부1,186)
(유공자단 개인 8
유공자단 부부 14)

23,194

 

○ 운영 실적(최근 3년간) (‘24. 9. 30.기준)

구 분 안치기수 안 치 료 비 고

계
5,090기

1관 1,316기
2관 3,774기

1,994,440천원

2024년
계 1,397기
1관 369기
2관 1,028기

567,145천원

2023년
계 1,781기
1관 385기
2관 1,396기

711,620천원

2022년
계 1,912기
1관 562기
2관 1,350기

715,675천원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 2024. 10. 7.(월) 16:00

○ 장 소 :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

○ 심의대상 : (재)선산공원묘원(대표 정성균)

○ 심의내용 : 심의 배점표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심의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 의한평가및사업실적을고려재계약여부심의

- 심의기준 : 3개 분야, 12개 항목

- 채점방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찬성

- 결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적격’으로 수탁 결정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사 평균점수가 85점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을 수탁기관으로 재계약 의결함.

심의 안건

심사위원별 점수
심사

평균

점수

위

원

1

위

원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구미시공설
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81 88 93 94 73 89 82 85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

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

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1항에 따

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

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나 장사시설의 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dt=20201211#AJAX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dt=20201211#AJAX


치·관리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

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

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

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

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공설숭조당 1·2관 운영 민간위탁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4년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연398,600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2차 연도부터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3% 인상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합계

세출 398,600 410,558 422,874 1,232,03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합계

시 비 398,600 410,558 422,874 1,232,032

5. 부대의견 : 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업비 변경

될 수 있음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김시훈(480-516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내 용 비 고

합 계 398,600

인건비 250,370

❍ 급 여 : 142,680,000원

- 팀 장 : 2,860,000×12월=34,320,000원
- 사무원1 : 2,330,000×12월=27,960,000원
- 사무원2 : 2,250,000×12월=27,000,000원
- 사무원3 : 2,200,000×12월=26,400,000원
- 위 생 : 2,250,000×12월=27,000,000원

❍ 수 당 : 58,520,000원

❍ 상 여 금 : 9,000,000원

❍ 퇴직적립금 : 16,770,000원

❍ 사회보험료 : 23,400,000원

기관
운영비 64,070

❍ 급 량 비 : 10,800,000원

❍ 수 용 비 : 100,000원

❍ 인 쇄 비 : 1,460,000원

❍ 사무용품비 : 1,120,000원

❍ 회 의 비 : 600,000원

❍ 연 료 비 : 2,750,000원

❍ 수 수 료 : 1,320,000원

❍ 차 량 비 : 2,600,000원

❍ 통 신 비 : 4,260,000원

❍ 전 력 비 : 27,300,000원

❍ 수 도 비 : 2,160,000원

❍ 세금과공과 : 9,120,000원

❍ 광 고 비 : 480,000원

시설
관리비 47,920

❍ 일용잡급인건비 : 10,080,000원

❍ 소모품비 : 2,490,000원

❍ 조경관리 : 200,000원

❍ 용 역 비 : 24,680,000원

❍ 임 대 료 : 2,190,000원

❍ 재 료 비 : 7,480,000원

❍ 복리후생비 : 800,000원

기타 36,240
❍ 업체이윤 : 36,240,000원×1개소=36,240,000원
(위탁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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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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